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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저임금 상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1월 1일 시행하기 시작

하여 인상률이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 중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최저임금대비 16.4% 인상한 7,530원을 기록하면서 2001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연

구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상승효과는 경제 분야에 집중되

고 있으며 보건 분야에서 건강 영향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2017년, 2018년도 자료원을

활용하여 최저임금 상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20세-64세 생산가능인구로 설정하였고 분석방법은 이

중차분법을 시행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정신건강 지표로는 우울과

주관적 행복감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상승이 정신건

강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 분석 결

과 최저임금 상승은 우울과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위집단 분석 결과 고등학교 졸

업 이하 집단, 직업만족도가 ‘만족’인 집단, 정규직을 유지한 집단

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우울 정도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18년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이 정신건강

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첫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사회· 경제 정책의 잠재적인 건강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최저임금제, 정신건강, 우울, 주관적 행복감, 이중차분법

학 번 : 2021-2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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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1986년 헌법 제 32조 제 1항에 따라 최저임금제 시행을 규

정하면서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

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

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정의된다(최저임

금위원회, 2022). 재정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다(최저임금법 제 1조).

최저임금은 시행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22년

기준으로 9,160원을 적용하고 있다(통계청, 2022). 이 중 2018년 최저임금

은 전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대비 16.4% 인상한 7,530원을 기록

하면서 2001년 16.6% 증가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통계청,

2022). 이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

이 되어오고 있으며 선행문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은 노동시장

효과나 경제적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내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효

과를 분석한 연구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홍민기, 2019; 유진

성, 2021; 홍장표& 문영만, 2022; 김대일& 이정민, 2019; 김태훈, 2019),

근로자의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강창의, 2021), 임금과 근로시간에 미

치는 영향(김영민& 정지운, 2020; 김태훈, 2019; 홍민기, 2019) 등이 존재

했다.

사회·경제 정책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소득, 고용, 교육 등)을 통

해 저소득 인구집단의 건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다수의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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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

(Osypuk et al., 2014).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의 최저임금제는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

적 요인인 고용과 소득에 영향을 미쳐 건강에 기여할 수 있으며

(Berkman et al., 2014; Marmot, 2002; CSDH, 2008) 최저임금 상승은 다

양한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건강 결과 중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최저임

금 상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정신건강

은 노동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는 신체건강 문제는 주로 고령

층에서 많이 발견되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생산가능 인구에 집중되는 경

향이 크기 때문이다(OECD, 2012). 또한 정신건강은 직업능력, 생산능력

및 효율을 결정해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삶의 질에 기여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할 필요가 있다(김연수, 2014; Connell et al.,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지표로 개인의 정신건강 변화를 단

기간에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우울과 삶의 질을 설명하는 지표인 주관

적 행복감을 활용하였다(정수경, 2022).

한편, 최저임금과 건강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국외에서는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며 최저임금 상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한국복지패널 2017년도, 2018년도 자료원을 활용하여 2018년도 최

저임금 상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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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및 가설

본 연구는 최저임금 상승이 근로자의 정신건강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지 실증적으로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질문 : 최저임금 상승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인

가?

- 연구가설 1: 최저임금 상승은 근로자의 우울 개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

이다.

- 연구가설 2: 최저임금 상승은 근로자의 주관적 행복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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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문헌 고찰

제 1 절 이론적 배경

1.1 최저임금제도

가. 최저임금제도 개념 및 의의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

록 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정의된다(최저임금위원회,

2022). 최저임금법 제 1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

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데 최저임금제는 노동이라는 재화의 판매 가

격에 법적으로 임금 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가격하

한제(price floor)의 대표적인 예이다(김종현, 2020).

최저임금제를 실시함으로써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

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첫째, 최저

임금 상승은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를 완화시키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

여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상대 소득을 강화시킴으

로써 불평등 완화 효과를 지니며(ILO, 2020) OECD국가를 대상으로 최

저임금제도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최저임금제도는 저소득층의 임

금 불평등을 완화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Joe& Moon, 2020). 둘째, 근로

자의 생활을 보장해줌으로써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해주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된다. 셋째, 최저임금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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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일정 수준의 임금을 수령함으로써 노동할 유인을 제공하고 사

기를 상승시킨다. 넷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임금 상승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이는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며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다섯째, 나아가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

고 과도한 저임금에 기반으로 경쟁을 지양하게 하며 적정 임금을 지급함

으로써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품질개선, 경영 합리화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도 지닌다(김종현, 2020; 최저임금위원회, 2021).

즉, 최저임금제도의 일차적인 목표는 근로자들을 지나치게 낮은 임금

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임금분배를 통해 최하위 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평등을 촉진하는 것이다(ILO, 2020).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발전, 노동시장제도 변화 등 임금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

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제도 역할

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ILO, 2020; 황선웅, 2021; 황선

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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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저임금제도 도입 배경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호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실시하면서 1930년대 대공황과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초기 최저임금제도는 여성, 청소년 등 취약근로집단

을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보장의 취지로 사회

보장적인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한광수, 2010).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이나 가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옹호되면서 남성뿐 아

니라 임금수준이 낮은 근로자에게도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정진호 외.,

2011). 현재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의 90% 이상이 최저임금제를 실

시하고 있다(ILO, 2020).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필요에 의해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동의 하에 최저임

금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실시되지는 않았다. 하

지만 1980년에 들어서면서 근로자들은 경제성장과실을 분배할 것을 요구

하였고 지나치게 낮은 임금에 관한 제도적 해소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최저임금제 도입을 준비하게 되었다(김종현, 2020).

이로 인해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고 현행 헌법이 규정

되면서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다. 이후 근로기준법

의 적용 확대에 맞추어 적용대상을 10인 이상, 5인 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2000년 11월 24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사

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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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현황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최초로 적용된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인상률에는 차이가 있다. <그림 1>은 2011년부터 2023년 국내

최저임금과 인상률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

률이 2017년도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다 2018년에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에 접어들면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을 추진하였는데 정책 중 하나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에 달성하

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이에 따라 2018년도 최저임금은 2017년 최저임

금대비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2001년 16.6% 상

승한 바 있으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살펴보면 2001년은

28.8%에 불과했지만 2017년은 비율이 52.8%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

당히 높은 인상률이라고 볼 수 있다(성태윤& 박성준, 2019). 그러나

2018년, 2019년 급격한 인상 이후 최저임금 상승은 지속되었으나 인상률

은 급감하였다.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 증가를 기록했으

나 2020년에는 2.87%, 2021년에는 1.5%, 2022년은 5.05%로 인상률이 대

폭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인상률(2011년–2023년)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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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신건강

가. 국내 정신건강 현황

본 절에서는 국내 정신건강(우울장애유병률) 추이와 소득수준별 분포

를 살펴보고자한다. 우리나라는 빈곤, 질병, 건강, 스트레스 등 다양한 사

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의해 높은 자살 사망률과 우울 및 불안장애 보

유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경험하고 있다(이상영 외, 2016). 국민

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우울장애유병률1)(만 19세 이상)은

2020년 기준 남성이 4.4%, 여성이 6.2%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 성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장애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우울장애유병률 추이

자료 : 국민건강영양조사 2020

1) 우울장애유병률은 우울증선별도구(PHQ-9)로 측정되었으며 총점 27점 중 10

점 이상인 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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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득 수준별 우울장애유병률의 분포는 <그림 3>과 같다.

소득 수준2)을 5분위로 분류하여 우울장애유병률 뷴율을 살펴보면 1분위

는 7.9%, 2분위는 4.7%, 3분위는 3.6%, 4분위는 2.5%, 5분위는 2.2%로

소득분위수가 낮을수록 우울장애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별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분위수에서 여성의 우울장애유병률이 남성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3 소득 수준에 따른 우울장애유병률(2018년 기준)

자료 : 국민건강영양조사 2020

2) 소득 수준은 월가구균등화소득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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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신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신

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로 정의하였다

(WHO, 1948). 이는 정신건강은 건강의 한 부분이며,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신체적 건강이나 행동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노은

이, 2013) 나아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은 상호의존적임을 의미한

다(Herrman et al., 2005).

정신건강의 정의는 다양한데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신건강을 삶의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고, 능력을 실현하며, 잘 배우고 잘 일하여, 지

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안녕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WHO, 2022). 즉,

정신건강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안녕과 효과적인 기능수행의 기초임을 뜻

한다(Herrman et al., 2005).

개인의 정신건강은 삶의 생애주기접근(life course approach), 환경 및

의료시스템을 포함한 지역사회 수준, 정치경제적 요인, 문화적 규범 및

정책을 포함한 국가 수준의 다차원적 맥락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Allen et al., 2014). 일부 정신

질환은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지만 증상발현, 질환의 진행 등은 사회

적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질환의 정도나 예후 또한 환경적 요

인과 관련이 있다(정슬기& 김지선, 2021). 이처럼 정신건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며 이는 정신건강 불평등을 초래하고 지속시키는 등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관련 요인들을 고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Compton& Shim, 2015).

Compton& Shim(2015)은 정신건강의 주요 사회적 결정요인으로 9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는 차별 및 사회적 배제, 초기 생애 경험, 교육수

준, 소득 및 빈곤, 고용 및 직업 안정성, 식량 안보, 열악한 주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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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불안,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다. 이 외에도 폭력 및 갈등에 대

한 노출, 법과 규범, 환경오염, 기후 변화 등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

며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연관되어 작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사회적 결정요인들 중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설명하는 지표인 소득, 교육수준, 직업이며

(Cutler et al., 2008; Smith, 2009) 이는 정신건강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

친다(Ashcroft, 2010). 특히 소득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소

득이 낮은 경우 안전한 주거, 식생활, 의료 등 건강 자원에 접근이 어렵

고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높다

(Patel et al., 2018; Sareen et al., 2011). 반면, 소득이 높은 경우 경제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우울을 경험할

경우에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자원을 가지고 있어 저소득층에 비해 정신

건강 문제 발생이 적다(정슬기& 김지선, 2021). 교육수준의 경우에 교육

적 성취는 인지 능력, 자기 효능감, 태도, 대처 능력과 같은 비물질적 자

원을 반영해 정신건강 개선에 기여한다(Geyer et al., 2006; Lahelma et

al., 2006; Körner et al., 2014). 또한 교육수준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발

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수준과 정신건강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가 존재함을 예상할 수 있다(성준모, 2010). 직업과 정신건강의 관계

에서는 직업은 직장에서의 통제력 부족, 직무 스트레스, 직업에 대한 낮

은 사회적 명성 등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의 노출을 통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Siegrist, 2008; Cooper, 1998; Hoebel et al., 2017).

이처럼 정신건강은 사회적,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이

며 정신건강에 기여하는 사회적 결정요인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관

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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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최저임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최저임금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은 다양한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건

강이 개선되었다는 연구도 존재했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구들도 다

수 존재하였다. 또한 연구대상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Leigh et al.(2019)은 건강

결과를 크게 전반적인 건강수준, 건강행태, 정신건강, 출생체중 네 가지

로 분류했다.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살펴보면 지표로 사용된 척도는 주관

적 건강, 지난 30일동안 건강이 나빴던 날의 수, 미충족 의료 등이었으며

건강 영향은 다소 혼합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주관적 건강의 경우 최저

임금 제도가 주관적 건강을 개선시킨다는 연구도 존재한 반면(Lenhart,

2017; Hafner& Lochner, 2022) 연구대상, 성별, 인종 등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 연구도 존재했다(Buszkiewicz et al., 2020; Horn et al.,

2017; Averett et al., 2016). 미충족 의료의 경우 McCarrier et al.(2011)

은 최저임금 상승은 저숙련 노동자들의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으나 Sabia& Nielson(2015)연구에서는

연령, 인종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

았다.

건강행태의 경우 흡연, 음주, BMI 등에 관한 연구가 존재했다. 흡연과

음주의 경우 Horn et al.(2017)은 최저임금 인상이 남성 근로자의 흡연이

나 음주량에 미치는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흡연과 문제음주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 반면, Andreyeva &

Ukert(2018)는 최저임금이 흡연, 음주량,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도 존재했는데 Adams et al.(2012)은 최저임금이 음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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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나 Sabia et al.(2014)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보고했다.

BMI와 비만관련 연구는 Meltzer& Chen(2011), Cotti& Tefft(2013) 등

이 존재했으며 마찬가지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Meltzer&

Chen(2011)은 최저임금 인상에 BMI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반

면 Cotti& Tefft(2013)는 성인 BMI나 비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한편, Andreyeva & Ukert(2018)는 BMI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비만 유병률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 경우 Reeves et al.(2017), Kronenberg et al.(2017) 등의

연구가 존재했으며 두 연구 모두 영국의 최저임금 제도가 정신건강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Reeves et al.(2017)은 정신건

강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Kronenberg et al.(2017)에서

는 유의한 영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체중에 관한 연구로는 Strully et al.(2010)은 최저임금 인상은 출

생체중과 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Wehby et al.(2020)도 최

저임금 인상은 태아의 출생체중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는 결과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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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최저임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춰 최저임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 상승이 정신건

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세 가지 경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직업만족도와 급여만족도를 통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업만족도는 직무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감정적 반응과 태도

로(Oshagbemi, 1999) 생산성 증대, 결근, 이직의도 등 행동에 영향을 미

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Lenhart, 2017). 최저임금 인상을 받은 근로

자는 임금을 높게 받게 됨으로써 직업만족도가 상승하고 이는 근무를 위

한 동기강화로 이어져 업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Böckerman&

Ilmakunnas, 2012). 직업 만족도는 정신적, 심리적 건강과 강한 상관관계

가 있으며 높은 직업 만족도는 정신건강 개선에 기여한다(Dirlam

&Zheng, 2017; Faragher et al.,2005). 또한 임금과 직업만족도는 양의 상

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Lydon& Chevalier., 2002) 직업 만족도와 마찬

가지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임금을 높게 받게 된 근로자는 급여만족

도가 증가할 수 있다. 관련 연구로 Lenhart(2017)는 최저임금 인상에 영

향을 받은 집단은 전반적인 직업만족도와 급여만족도가 개선되었다는 효

과를 보고했으며 Bossler& Broszeit.(2017) 연구와 Pusch &

Rehm,(2017) 연구에서도 최저임금제 도입은 직업만족도와 급여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재정적 스트레스 감소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울은

실업,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 등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에 영향

을 받는데 이 중 재정적 스트레스는 우울을 결정하는 경제적 결정요인으

로 작용한다(Guan et al.,2022).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는 사람은 부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보다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

나는데(Skapinakis et al) 최저임금 상승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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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경제적 부담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이는 최저임금 상승과 건강과의 관계를 중재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Reeves et al., 2016). 이에 Reeves et al.(2017)은 임금 인상이 정신건강

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메커니즘 중 하나로 재정적 부담을 제시하였

으며 실제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적 부담의 변화를 통해 불안

과 우울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Lenhart(2017)도 최저임

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적 스트레스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최저임금 인

상에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전년도에 비해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최저임금 상승은 건강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저임금 상승 이후 소득 증가를 경험한

개인은 건강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래의 근로시간(더 높은 임금)이 감

소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악화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해 건강을 유지

하고자하는 동기가 발생하게 된다(Grossman, 1972). 이에 생활습관, 식

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실천하는 등 정상재(normal goods) 소비를 늘

리고 흡연, 음주와 같은 열등재(inferior goods) 소비를 감소시켜 건강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게 된다. 관련 연구로 Du& Yagihashi(2017)은 임금

을 증가시키는 최저임금제도는 운동과 같은 건강증진을 위한 시간 투자

를 증가시켜 건강 행태를 변화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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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문헌 고찰

최저임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문헌은 다음과 같다

<표1>.

영국의 경우 Reeves et al.(2017)과 Kronenberg et al.(2017)은 BHPS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자료원을 활용하여 1999년 영국에서

도입된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다. 두 연구 모두 준실험연구방법인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였으며 GHQ

정신건강 척도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인과효과

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Reeves et al.(2017)은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

한 임금 인상이 불안과 우울 정도를 감소시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반면, Kronenberg et al.(2017)은 최저임금제도 도

입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두 연구의 처치

군과 대조군 설정이 상이했는데 Reeves et al..(2017)은 대조군을 차상위

집단으로 최저임금의 110%를 받고 있는 집단과 최저임금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을 받지 못한 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임금

인상을 받지 못한 집단과 비교했을 때 임금인상을 경험한 집단에서 정신

건강 개선이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반면, Kronenberg et al.(2017)은

대조군을 차상위 집단 140%로 설정하였고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로 임금 인상을 받았는지 경험을 묻는 문항을 추가로 분석하였으나 최저

임금제는 정신건강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영국과 마찬가지로 혼합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Andreyeva & Ukert(2018)와 Horn et al.(2017)은 BRFSS(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자료원과 이중차분법을 활용해 최저

임금 상승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건강 결과 중 정신건강

지표로 지난 30일동안 정신건강이 나빴던 날의 수를 조사하였다.

Kuroki(2021)도 같은 자료원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정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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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인과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사건 연구(event study) 방법론을 활용

하였으며 지난 30일 동안 정신건강이 나빴던 날의 수와 30일 동안 매일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보고할 확률로 정의된 극심한 고통(extreme

distress)을 살펴보았다. 한편, Buszkiewicz et al.(2020)은 NHIS(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자료원을 이용해 최저임금이 BMI, 전반적인

건강상태, 심각한 정신적 고통(serious psychological distress)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Andreyeva & Ukert(2018)와 Buszkiewicz

et al.(2020)은 최저임금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했지

만 Kuroki(2021)와 Horn et al.(2017)은 정신건강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Horn et al.(2017)은 여성에서만 정신건강 개선

효과가 유의했으며 Kuroki(2021)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정신건강 개선

효과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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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국가 자료원 결과변수 분석방법 결과

Reeves et

al. (2017)
영국

BHPS

1991-2009
GHQ DID 정신건강 개선

Andreyeva,

& Ukert

(2018)

미국
BRFSS

1993-2015

Bad mental

health days

out of last

30 days

DID 영향 없음

Buszkiewicz

et al. (2020)
미국

NHIS

2008-2015

serious

psychologica

l distress

DID,

DDD
영향 없음

Kuroki

(2021)
미국

BRFSS

2011-2019

the number

of bad

mental

health days,

extreme

distress

event

study

여성, 남성

정신건강 개선

Horn et al.

(2017)
미국

BRFSS

1993-2014

Bad mental

health days

out of last

30 days

DID,

DDD

여성에서만

정신건강 개선

Kronenberg

et al. (2017)
영국

BHPS

1997-2000
GHQ DID 영향 없음

표 1 최저임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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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자료원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한국복지패널’ 자료원을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지역

적으로는 제주도를 포함하고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를 포함하고 있어 전

국을 대표하는 패널조사이다. 또한 표본 추출시 전체 표본의 50%를 중

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에 할당하여 저소득층 가구를 상대적

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대상자 연구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급격히 최저임금이 상승했던 2018년을 전후로 정신건강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제 13차(2018,

2017년 기준자료), 14차(2019, 2018년 기준자료)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고령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한 생산가능인구인 20-64세로 제한하

였으며, 2018년 최저임금 상승에도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제 13차 조사를 기준으로 제 14차에도 지속적

으로 조사에 참여하고 필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균

형 패널(balanced panel)을 구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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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모형

최저임금 상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 모형

은 앞서 언급한 최저임금 상승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따라

<그림 4>와 같이 설정하였다.

최저임금 상승

재정적 스트레스직업/급여 만족도 건강에 대한 투자

우울

주관적 행복감

그림 4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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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건강영향을 살펴본 많은 선행연구에서 선택한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였다. 이중차분법은 정책의 인과효과를 도출하기 위

한 방법론 중 하나이며 특히 정책 개입이나 제도 개혁의 효과 분석에 유

용하다(Shadish et al., 2002). 이는 정책에 영향을 받은 인구집단을 처치

군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인구집단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정책 시행

전후에 따라 집단 간의 변화를 비교하는 준실험적 방법이다. 이중차분법

은 Card & Krueger(1994)의 최저임금제도 효과 연구를 시초로 경제학,

보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거시적 상황과 같은 추세적 요인을 제거하고 정책의 순수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1 처치군 및 대조군 정의

처치군(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은 집단)은 2017년에는 최저임금 이

상의 임금을 받고 있지만 2018년도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

는 군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군

으로 설정하였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

원이나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임금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2018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018년도 최저임금을

2017년 기준으로 환산한 7,417원을 적용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처치군과 관측되

지 않은 이질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치군과 비슷한 특성을 지닌 집단으

로 정의해야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전국적으로 모든 근로

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집단을 구성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문헌에 따라 처치군과 임금 차이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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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집단인 최저임금의 차상위 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Reeves et

al., 2017; Kronenberg et al.,2017; Stewart, 2004; 이병희, 2008; 유진성,

2021) 이 때 차상위 집단은 2017년 시간당 임금이 2018년도 최저임금과

2018년도 최저임금의 110% 사이 임금 구간에 속한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Stewart, 2004; 이병희, 2008, Reeves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시간당 임금 산출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시

간당 임금은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근로자를 불규칙 노동자와 규칙적 노

동자를 분리하여 조사하고 있다. 규칙적 노동자의 경우에는 일한 달의

월 평균 임금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조사하고 있어 이를 사용하여 시

간당 임금을 환산해 활용하였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주휴수당이 모든 사업장에게 적용되며 시간당 임금을 측

정할 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고려해

야한다(오정근, 2019; 홍장표& 문영만, 2022).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에서

는 시간당 임금을 환산할 때 실근로시간만을 고려하여 실제보다 과대 측

정되는 문제점이 있다(홍장표& 문영만,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

당 임금을 환산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5시간 미만일 경우

에는 월 평균 근로시간과 월 평균 임금3)을 사용하며, 15시간 이상 근무

한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더해 시간당 임금을 월 평균 임금/(월평균 근로

시간 + 월평균 주휴시간)으로 환산하여 측정하였다. 불규칙 노동자의 경

우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된 일한 날의 시간당 임금을 사용하였다.

3) 월 평균임금은 한국복지패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4.34주를 기준으로 산

정한 값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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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     

위의 수식에서 종속변수( )는 정신건강으로 우울과 주관적 행복감을

의미한다. 는 최저임금 상승에 적용을 받은 집단일 경우에는 1, 적

용받지 못한 집단일 경우에는 0이며, 는 최저임금 상승 전후를 기

준으로 이전인 2017년은 0, 이후인 2018년은 1로 설정하였다.

 ×는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이며 이 때, 이 본 연구

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순수 효과의 추정치를 의

미한다. 통제변수( )로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거주 지

역, 가구주 여부, 가구소득,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되지 않은 변수로 인한 편의(bias)를 통제하고자

이중차분법과 고정효과 모형을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 설정한

연속형 변수의 우울과 주관적 행복감은 고정효과를 포함한 최소제곱법

(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적용하였으며 이분형 변수는 선형확

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LPM)을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합동 로

짓모형(Pooled Logit)을 적용한 추정치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분형 변수

의 경우 프로빗 모형이나 로짓 모형을 이용해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나

이중차분법 모형에 포함되는 상호작용의 추정치가 비선형모형에서는 방

향, 크기 및 통계적 유의도에서 실제 상호작용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부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Ai & Norton, 2003).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종속변수가 이분형 변수일 경우 선형확률모형과 로짓모형 결과를

함께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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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변수 정의

본 연구에 활용한 변수 및 정의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정신건강이며 정신건강 지표로는 우울과 주관

적 행복감을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

해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of Depression Scales)

척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한 주간의 심리상태를 묻는 총 11개

문항4)으로 응답자는 질문에 대해 ‘극히 드물다(일주일에 1일 이하)’, ‘가

끔 있었다(일주일에 2~3일간)’, ‘종종 있었다(일주일에 4~5일간)’,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6일 이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연속형 변수로 11개 문항에 대한 네 가지 범

주의 응답을 합산한 값과 범주형 변수로 환산한 우울, 비우울 두 가지

변수로 정의하였다. 연속형 우울의 경우는 합산한 값이 클수록 우울 수

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범주형 우울의 경우 합산한 값 총점에 20/11을 곱

하여 계산한 값이 16점보다 클 경우 우울, 16점보다 낮은 경우 비우울로

정의하였다. 주관적 행복감5)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Sariçam,

H, 2015) 한국복지패널에서는 10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높은 점수일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4) CES-D 척도의 11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었습니까?’, ‘비교적 잘 지냈습니까?’, ‘상당히 우울했

습니까?’,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졌습니까?’, ‘잠을 설쳤습니까?’,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습니까?’, ‘큰 불만 없이 생활했습니까?’, ‘사람들이 나

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까?’,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

까?“
5) 주관적 행복감 측정 문항은 다음과 같다.

‘귀하께서는 밑(0)에서 꼭대기(10)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를 생각하세요. 맨

꼭대기(1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귀하는 현재 사다리의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 25 -

설명변수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개인의 정신건강 변화를 평가하

기 위해 집단더미변수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적용받은 집단과 적용을 받

지 않은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2018년도 전후로 정신건강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므로 시기더미로 최저임금 인상 이전 시점인 2017년,

인상 이후 시점인 2018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최저임금 적용집단더미와 시

기더미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이중차분법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통제변수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과 최저임금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변수들을 선행문헌을 참고하여

설정하였으며 이에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거주 지역, 가구

주 여부, 가구소득,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가 포함되었다. 분석의 통계패

키지는 SAS software 9.4 버전, STATA 17.0 버전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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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종속변수
정신

건강

우울

(CES-D11)

0-33점

우울, 비우울

주관적

행복감
0-10점

독립변수

집단 더미()
처치군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대조군 (차상위 집단 110%)

시기 더미() 2017년, 2018년

상호작용항

( ×)
집단더미 × 시기더미 상호작용

통제변수

성별 남, 여

연령 연속형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거주 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만성질환 유무 있음, 없음

고용 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가구주 여부 가구주, 가구원

가구소득 log(가구소득)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5~49인, 50인 이상

표 2 변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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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2017년도의 경우

처치군의 우울 점수 평균은 3.61점, 대조군의 우울 점수 평균은 2.60점으

로 나타나 처치군의 우울 정도가 대조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처

치군의 경우 우울이 16.3%, 비우울이 83.7%, 대조군의 경우 우울이

9.3%, 비우울이 90.7%로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감은 처치군은 평균 6.40

점, 대조군은 평균 6.73점으로 대조군의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처치군의 경우 남성이 30.8%, 여성이 69.2%이며 대조

군의 경우 남성이 29.0%, 여성이 71.0%로 여성의 비중이 더 높았다. 연

령은 처치군은 평균 43.94세, 대조군은 평균 43.22세였다. 혼인상태는 처

치군은 배우자 있음이 53.3%, 배우자 없음이 46.7%이고 대조군의 경우

배우자가 있음이 62.6%, 배우자가 없음이 37.4%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처치군의 경우 중학교 졸업이 15.9%, 고등학교 졸업이 43.8%, 대학교 재

학 이상이 40.2%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의 경우 중학교 졸업이 13.6%, 고

등학교 졸업이 48.6%, 대학교 재학 이상이 37.9%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

은 처치군은 수도권 거주가 42.4%, 비수도권 거주가 57.6%, 대조군은 수

도권 거주가 41.6%, 비수도권 거주가 58.4%로 비수도권에 좀 더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만성질환 여부는 만성질환 보유군은 처치군은 42.8%,

대조군은 36.0%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처치군의 경우 정규직이 31.9%,

비정규직이 68.1%, 대조군의 경우 정규직 38.8%, 비정규직 61.2%로 나타

났다. 가구주 여부는 처치군은 가구주가 39.1%, 가구원이 60.9%, 대조군

은 가구주가 36.4%, 가구원이 63.6%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규모는 처치

군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21.4%, 5-49인은 59.8%, 50인 이상

은 18.8%, 대조군에서는 5인 미만이 21.5%, 5-49인은 47.2%, 50인 이상

은 31.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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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의 경우 처치군의 우울 점수 평균은 2.96점, 대조군의 우울 점

수 평균은 2.63점으로 나타나 처치군의 우울 정도가 대조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처치군의 경우 우울이 10.5%, 비우울이 89.5%, 대조군의

경우 우울이 9.8%, 비우울이 90.2%로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감은 처치군

은 평균 6.45점, 대조군은 평균 6.62점으로 대조군의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처치군의 경우 남성이 30.8%, 여성이

69.2%, 대조군의 경우 남성이 29.0%, 여성이 71.0%로 여성의 비중이 더

높았다. 연령은 처치군은 평균 44.94세, 대조군은 평균 44.22세였다. 혼인

상태는 처치군은 배우자 있음이 52.9%, 배우자 없음이 47.1% 이고 대조

군의 경우 배우자가 있음이 63.6%, 배우자가 없음이 36.4%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처치군의 경우 중학교 졸업이 15.9%, 고등학교 졸업아

43.8%, 대학교 재학 이상이 40.2%로 나타났고 대조군의 경우 중학교 졸

업이 13.6%, 고등학교 졸업이 48.1%, 대학교 재학 이상이 38.3%로 나타

났다. 거주 지역은 처치군은 수도권 거주가 42.8%, 비수도권 거주가

57.2%이며 대조군은 수도권 거주가 41.6%, 비수도권 거주가 58.4%로 비

수도권에 좀 더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만성질환 여부는 만성질환 보유

군은 처치군은 33.3%, 대조군은 29.9%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처치군의

경우 정규직이 39.9%, 비정규직이 60.1%, 대조군의 경우 정규직 47.7%,

비정규직 52.3%로 나타났다. 가구주 여부는 처치군은 가구주가 39.9%,

가구원이 60.1%, 대조군은 가구주가 36.9%, 가구원이 63.1%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규모는 처치군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25.0%, 5-49

인은 51.8%, 50인 이상은 23.2%, 대조군에서는 5인 미만은 22.4%, 5-49

인은 50.5%, 50인 이상은 27.1%로 나타났다.



- 29 -

2017년도 2018년도

처치군 대조군 처치군 대조군

n (%) n (%) n (%) n (%)

전체 276 (100) 214 (100) 276 (100) 214 (100)

우울(연속형)

Mean±SD 3.61±5.05 2.60±4.00 2.96±4.17 2.63±3.71

우울

우울 45 (16.3) 20 (9.3) 29 (10.5) 21 (9.8)

비우울 231 (83.7) 194 (90.7) 247 (89.5) 193 (90.2)

주관적 행복감

Mean±SD 6.40±1.70 6.73±1.53 6.45±1.68 6.62±1.76

성별

남 85 (30.8) 62 (29.0) 85 (30.8) 62 (29.0)

여 191 (69.2) 152 (71.0) 191 (69.2) 152 (71.0)

연령

Mean±SD 43.94±12.59 43.22±11.84 44.94±12.59 44.22±11.84

Median

(Q1, Q3)

46

(33,54)

45

(34,53)

47

(34,55)

46

(35,5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47 (53.3) 134 (62.6) 146 (52.9) 136 (63.6)

배우자 없음 129 (46.7) 80 (37.4) 130 (47.1) 78 (36.4)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44 (15.9) 29 (13.6) 44 (15.9) 29 (13.6)

고등학교 졸업 121 (43.8) 104 (48.6) 121 (43.8) 103 (48.1)

대학교 재학 111 (40.2) 81 (37.9) 111 (40.2) 82 (38.3)

거주 지역

수도권 117 (42.4) 89 (41.6) 118 (42.8) 89 (41.6)

비수도권 159 (57.6) 125 (58.4) 158 (57.2) 125 (58.4)

만성질환 여부

있음 118 (42.8) 77 (36.0) 92 (33.3) 64 (29.9)

없음 158 (57.2) 137 (64.0) 184 (66.7) 150 (70.1)

표 3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30 -

고용 형태

정규직 88 (31.9) 83 (38.8) 110 (39.9) 102 (47.7)

비정규직 188 (68.1) 131 (61.2) 166 (60.1) 112 (52.3)

가구주 여부

가구주 108 (39.1) 78 (36.4) 110 (39.9) 79 (36.9)

가구원 168 (60.9) 136 (63.6) 166 (60.1) 135 (63.1)

가구소득
Mean±SD 5290.1±2828.9 5440.0±2731.7 5453.6±2694.5 5789.6±2819.8

Median

(Q1, Q3)
4971.0

(3145.1, 6675.5)
5050.6

(3183.0,7091.0)
5014.0

(3249.5, 7240.5)
5155.5

(3759.0, 7316.0)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59 (21.4) 46 (21.5) 69 (25.0) 48 (22.4)

5-49인 165 (59.8) 101 (47.2) 143 (51.8) 108 (50.5)

50인 이상 52 (18.8) 67 (31.3) 64 (23.2) 58 (27.1)

SD, Standard Deviation ; Q, Quar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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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통추세가정

이중차분법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가정은 공통추세가정

(common trend assumption)을 만족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정책에 영향을 받은 집단(처치군)과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은

집단(대조군)의 결과변수 추세가 비슷한 추세를 보여야한다는 것을 의미

하며 공통추세가정을 만족해야 이중차분법으로부터 도출된 값이 편향되

지 않은 인과적 효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추세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활용

하였다. 첫째, 정책 시행 이전 시기 자료들을 이용해 두 집단의 추세를

확인하였다. 이에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처치군과 대조군의 우울

변화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우울 평균 점수가 2013년도부

터 2015년도에는 감소하고 2015년에서 2017년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여 두 집단의 우울 점수가 시간흐름에 따라 비슷한 추세로 변화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처치군과 대조군의 우울변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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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책이 실제 일어난 시기보다 이른 시기에 시행되었다고 가정하

고 정책 시행의 효과를 살펴보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일종의 오류

실험으로 분석의 모형과 대상자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이중차분법을 시행

하는 것이다.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 한국복지패널에서 2016년에 추가로

조사된 변수임을 확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인 2016년, 2017년 자료

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우울, 주관적 행복감의

이중차분법 추정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

통추세가정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4>.

변수
우울 우울(이분형)

주관적

행복감

OLS/fe LPM/fe Logit OLS/fe

DID estimates
-0.04
(0.44)

-0.01
(0.04)

0.98
(0.48, 1.98)

0.73
(1.09)

R2 0.0163 0.0101 0.0762 0.0379

N 1,157

DID, difference in differences; OLS, ordinary least squares; LPM, linear

probability model; FE, fixed effect; Odds ratio(95% confidence limits) presented

for Logit model; Coefficients(standard error) presented for LPM and OLS

*** p<0.01,** p<0.05,* p<0.10

표 4 공통추세가정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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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최저임금 상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3.1 최저임금 상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상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연속형 변수로 살펴본 우울의 이중차분법 추정치는 음

의 값으로 우울 정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분형 변수로 측정된 우울의 경우도 선형확률모형, 로짓모형에

서 모두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우울할 확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상승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에도 이중차분법의 추정치가 양의 값으로 최저임

금 상승 이후 주관적 행복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아 최저임금 상승은 주관적 행복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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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우울(연속형) 우울(이분형) 주관적 행복감

OLS/fe LPM/fe Logit OLS/fe

DID estimates -0.64
(0.44)

-0.06
(0.04)

0.55
(0.24, 1.28)

0.17
(0.15)

Constant 3.34 -0.21 6.07*** 4.56**

Fixed effect

Individual ✔ ✔ - ✔

Times ✔ ✔ ✔ ✔

Covariates ✔ ✔ ✔ ✔

Fit estimates

R2 0.0720 0.0576 0.0690 0.0192

N 980

DID, difference in differences; OLS, ordinary least squares; LPM, linear probability model; FE, fixed effect; Odds ratio(95%

confidence limits) presented for Logit model; Coefficients(standard error) presented for LPM and OLS

* p＜0.1 ** p＜0.05 *** p＜0.01

표 5 최저임금이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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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위집단 분석

선행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성별, 교육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하위집단 분석의 필요성을 언

급한 바 있다(Leigh et al., 2019). 이에 성별, 교육수준, 직업만족도, 고용

형태 변동여부에 따른 하위집단 분석을 시행하였다.

하위집단에 따른 최저임금 상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표 6>,

<표 7>과 같다. 성별의 경우 분석 결과 종속변수로 살펴본 연속형 변수

로 살펴본 우울, 이분형 변수로 살펴본 우울, 주관적 행복감 모두 이중차

분법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이상 두 집단으로 분류

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가진 집단의 경우

연속형 변수로 살펴본 우울의 이중차분법 추정치에 따르면 우울 정도가

1.21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

났다(p-value : 0.050). 또한 선형확률모형으로 확인한 추청치에 따르면

우울할 확률이 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 수준에서 유

의했다(p-value : 0.074). 다만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 추정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아 최저임금 상승이 주관적 행복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재학 이상 집단에서는 우울, 주관적 행복감

모두 이중차분법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정신건강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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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우울 우울(이분형)

주관적

행복감

OLS/fe LPM/fe Logit OLS/fe

성별 : 남

DID estimates
-0.71
(0.70)

-0.06
(0.06)

0.67
(0.14, 3.30)

0.07
(0.29)

R2 0.1390 0.1108 0.1052 0.0330

N 294

성별 : 여

DID estimates
-0.60
(0.56)

-0.06
(0.04)

0.52
(0.19, 1.40)

0.20
(0.18)

R2 0.0634 0.0534 0.0738 0.0355

N 686

교육수준 : 고등학교 졸업 이하

DID estimates
-1.21
(0.62)*

-0.09
(0.05)*

0.41
(0.14, 1.20)

0.08
(0.20)

R2 0.0940 0.0539 0.1015 0.0149

N 595

교육수준 : 대학교 재학 이상

DID estimates
0.22
(0.61)

-0.01
(0.05)

1.30
(0.26, 6.58)

0.32
(0.25)

R2 0.0910 0.1065 0.0906 0.0564

N 385

DID, difference in differences; OLS, ordinary least squares; LPM, linear

probability model; FE, fixed effect; Odds ratio(95% confidence limits) presented

for Logit model; Coefficients(standard error) presented for LPM and OLS

*** p<0.01,** p<0.05,* p<0.10

표 6 최저임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하위집단 분석1



- 37 -

직업만족도의 경우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그냥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에는 ‘만족’,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경우 직업만족도는 ‘불

만족’으로 구분하여 하위집단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직업만족도

가 ‘만족‘인 집단에서는 연속형 변수로 살펴본 우울의 경우 이중차분법

추정치에 따르면 우울이 2.29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 유의

수준에서 유의했지만(p-value : 0.046) 주관적 행복감에서는 유의미한 결

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직업만족도가 ‘불만족’인 집단에는 이중차분법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최저임금 상승이 우울과 주관적 행

복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의 경우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고용형태가 변동되었을 가

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건강 변화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고용형태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정규직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

비정규직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 고용형태에 변화가 있는 집단(정규직에

서 비정규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네 집단으로 분류하여 영향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최저임금 상승에도 정규직을 유지한 집단 외에는 이중

차분법의 추정치가 유의하지 않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을 유지한 집단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우울 정도가 1.47

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

났다(p–value : 0.045). 또한 선형확률모형으로 확인한 추청치에 따르면

우울할 확률이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 수준에서 유

의했다(p-value :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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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우울 우울(이분형)

주관적

행복감
OLS/fe LPM/fe Logit OLS/fe

직업 만족도 : 만족

DID estimates
-2.29
(1.14)**

-0.14
(0.09)

0.42
(0.14, 1.27)

0.44
(0.35)

R2 0.0783 0.0554 0.0526 0.0697
N 406

직업 만족도 : 불만족

DID estimates
-0.42
(0.56

-0.04
(0.05)

0.97
(0.25, 3.71)

-0.11
(0.22)

R2 0.1774 0.1242 0.0970 0.0416
N 574

고용 형태 : 정규직 유지군

DID estimates
-1.47
(0.72)**

-0.10
(0.05)*

0.20
(0.02, 1.61)

0.18
(0.28)

R2 0.1400 0.1177 0.1277 0.0410
N 276

고용 형태 : 비정규직 유지군

DID estimates
-0.23
(0.62)

-0.03
(0.05)

0.74
(0.22, 2.46)

0.24
(0.23)

R2 0.0747 0.0665 0.1110 0.0461
N 490

고용 형태 : 변동군1 (비정규직 -> 정규직)

DID estimates
0.47
(1.25)

-0.04
(0.09)

0.42
(0.05, 4.07)

0.17
(0.36)

R2 0.0884 0.0413 0.1744 0.0971
N 148

고용 형태 : 변동군2 (정규직 -> 비정규직)

DID estimates
-3.31
(2.16)

-0.19
(0.16)

0.14
(0.00, 6.51)

-0.51
(0.53)

R2 0.3188 0.1738 0.3361 0.2101
N 66

DID, difference in differences; OLS, ordinary least squares; LPM, linear probability

model; FE, fixed effect; Odds ratio(95% confidence limits) presented for Logit

model; Coefficients(standard error) presented for LPM and OLS

*** p<0.01,** p<0.05,* p<0.10

표 7 최저임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하위집단 분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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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강건성 검증

앞서 기본 분석의 결과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효과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강건성 검증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이에 최저임금 상승의 영

향과 무관한 집단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본 분석과 동일한 이중차분법

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표 8>과 같다.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과 무관

한 집단은 처치군의 경우 최저임금의 150-200% 수준으로 임금을 수령하

고 있는 대상자, 대조군의 경우 최저임금의 200% 이상 임금을 수령하고

있는 대상자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울, 주관적 행복감의 이중차분법

추정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 분석의 결

과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변수
우울 우울(이분형)

주관적

행복감

OLS/fe LPM/fe Logit OLS/fe

DID estimates -0.28
(0.25)

-0.02
(0.02)

0.86
(0.51, 1.45)

0.02
(0.08)

R2 0.0086 0.0078 0.0523 0.0099

N 3,602

DID, difference in differences; OLS, ordinary least squares; LPM, linear

probability model; FE, fixed effect; Odds ratio(95% confidence limits) presented

for Logit model; Coefficients(standard error) presented for LPM and OLS

*** p<0.01,** p<0.05,* p<0.10

표 8 강건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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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2018년도 최저

금 상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에 한국복지패널조사 2017년, 2018년도 자료원을 활용하였으며 정신건강

변수로는 우울과 주관적 행복감으로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은 이중차분법

을 활용하였으며 처치군은 시간당 임금 수준이 2017년도의 최저임금과

2018년 최저임금 사이에 있는 대상으로 정의하였고 대조군으로는 2018

년 최저임금의 100%에서 110%사이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본 분석 결과 최저임금 상승은 우울

정도와 우울할 확률을 감소시키고 주관적 행복감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성별,

교육수준, 직업 만족도, 고용형태에 따라 하위집단 분석을 시행한 결과

성별에 따른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

에서는 우울의 이중차분법 추정치가 유의하게 나타나 교육수준에 따른

영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정신건강 개선에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만족도에 따른 영향은 직업 만족도가 ‘불만족’이었던 집

단은 최저임금 상승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만족’인 집단은 우울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용 형태의 경우 네 가지 집단(정규직 및 비정규직 유지군, 고용 형태 변

동군)으로 분류해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최저임금 상승에도 정규

직을 유지한 집단에서만 우울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외의 집단에서는 정신건강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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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분석에서 최저임금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소득과 건강의 관계에 있어 최저임금

상승 그 자체로는 특정 건강 결과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소득과 건강변화는 장기간 추적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Patel et al., 2018) 앞서 정신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서 살펴보았듯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관련 요인들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소득 상승으로 인한 정신건강 변화는 미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으로 설정하

였으나 실제 이 대상자들은 최저임금 상승 이후 근로시간이 변동했을 가

능성이 있어 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다. 실증연구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상승은 정책 취지와는 다르게 시간당 임금 인상

에는 기여했으나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이 감소했으며 이는 산

업별 이질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영민, & 정

지운, 2020). 또한 이로 인해 실제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감

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김대일& 이정민, 2019;

김태훈, 2019).

한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인원을 감축하면서 기존에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근로시간이 연장되었거나 추가된 업

무량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초과업무를

경험한 개인에게 초과 업무에 대한 충분한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

을 수 있으며 업무량 증가로 인한 업무 부담이 소득으로 인한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 전반적인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 이후 휴식 시간이 감소하거나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의 상황을 경험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Kabir et al., 2022). 이는 근로자

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나 근로 환경 악화로 이

어져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결론적으로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을

것이라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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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집단 분석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 직업만족도가 ‘만족‘인

집단, 정규직을 유지한 집단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우울 정도를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을 대상으로 최저

임금의 정신건강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Kuroki,

2020; Horn et al., 2017).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상승

으로 인한 임금 인상 효과는 저임금 분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학력, 고

용형태 등 부문간 임금격차 축소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는

데(황선웅, 2021) 이러한 임금 불평등 완화가 정신건강 개선에 영향을 미

쳤을 것이라 예측된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

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교육수준에 따라 가구소득을 살펴본 결과 2018년

도에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재정적인 스트

레스를 감소시키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킴으로써 정신건강에 영향

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 상승과 함께 근로

에 참여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6)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

고 카드수수료 및 사회보험료를 경감한 바 있는데 이러한 복지 정책 시

행이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직업만족도가 ’만족‘인 집단과 최저임금 상승에도 정규직을 유지한 집

단의 경우에는 앞서 최저임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경로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직업 만족도와 급여 만족도가 증가함으로써 정신건강 개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규직 유지군 집단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소득 증가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소득 증가로 인해

’운명에 대한 통제(control over destiny)’7)를 가지게 됨으로써 정신건강

개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Marmot, 2002; Leigh et al., 2019).

6)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참고
7) 운명에 대한 통제(Control over one’s destiny)는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

(forces)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Sym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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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경제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개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업을 경험하

거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경험한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

치는 잠재적인 영향은 살펴보지 못하였다. 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

펴보면 실업자는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울, 불안,

주관적 행복감(웰빙)과 같은 정신건강 지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Paul& Moser, 2009) 심리적 행복감(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

통 증상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가 존재한다(McKee-Ryan

et al., 2005; De Battisti et al., 2014). 또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

우 저임금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증가를 경험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이는 경영 실적 악화로 이어져

산업에서 퇴출당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고용이

유지된 근로자 외에 최저임금으로 인해 정신건강 변화를 경험했을 대상

들로 연구를 확대하여 최저임금으로 인한 전반적인 사회적 효용을 살펴

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급격히 최저임금이 상승했던 2018년도의 최저임

금의 즉시 효과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단기 효과만 살펴보았으

며 시행 이후 지연된 효과 및 장기 효과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는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영향을

받은 대상자의 건강 영향에 관한 연구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상승의 장기적인 효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자료원의 한계로 인해 시간당 임금 산출시 월평균 임금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는데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변수들로 측정오차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 시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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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당과 근로시간 등이 반영된 변수인지 정확히 판별할 수 없어 시간

당 임금 산출에 있어 오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자료원의 한

계로 인해 결과의 신뢰성에 일부 한계가 있으며 처치군과 대조군 분류에

따른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모형에 반영하고자 하였으

나 자료원의 한계로 관련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제한적인 변

수만을 포함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하위집단 분석 결과 최저임금 상승

이 정신건강 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결과 해석에 있

어 주의가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으로

알려진 주요변수들을 보완하여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모형의 설명력을 높

여 신뢰성 있는 값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간접적인 영향으로 최저임금 이상

의 임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임금도 상승하는 파급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 정책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 본 연구에서 대

조군 설정시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고자 처치군과 임금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은 집단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

가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국

내 2018년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최저임금 상승은 개인이 속한 환경에 따라 정신건강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 유병률이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

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 상승은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개선에

영향을 미쳐 업무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저임금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경제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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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적용 대상자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이나 경로 등 보건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 정책의 잠

재적인 건강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정책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방

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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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변수
우울(연속형) 우울(이분형)

주관적

행복감

OLS/fe LPM/fe Logit OLS/fe

DID estimates -0.04
(0.44)

-0.01
(0.04)

0.98
(0.48, 1.98)

0.73
(1.09)

Year 0.24
(0.30)

0.01
(0.03)

1.08
(0.61, 1.91)

-2.00
(0.90)**

NMW - - 1.72
(1.02, 2.91) -

성별(ref. 남성)

여성 - - 1.17
(0.78, 1.74) -

연령

- - 0.99
(0.97, 1.00) -

배우자 유무(ref. 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음 0.36
(1.67)

0.16
(0.12)

0.77
(0.51, 1.17)

0.95
(1.28)

교육수준(ref.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4.17
(0.32)***

-0.01
(0.25)

0.95
(0.56, 1.60)

-1.20
(0.67)*

대학교 재학 이상 3.90
(1.74)

0.07
(0.12)

0.68
(0.36, 1.28)

-1.55
(3.10)

거주 지역(ref. 비수도권 거주)

수도권 거주
0.06
(0.50)

-0.001
(0.02)

2.20
(1.55, 3.12)***

-0.26
(1.09)

만성질환 여부(ref, 없음)

있음 0.95
(0.47)**

0.02
(0.04)

1.15
(0.81, 1.63)

-1.57
(1.09)

고용형태(ref. 비정규직)

정규직
0.51
(0.58)

0.01
(0.05)

0.88
(0.61, 1.26)

2.24
(1.43)

가구주 여부(ref. 가구원)

가구주 -0.08
(1.26)

0.05
(0.07)

0.83
(0.52, 1.32)

1.36
(1.57)

가구소득
-0.83
(0.80)

-0.08
(0.07)

0.41
(0.27, 0.61)***

2.58
(1.80)

사업장 규모(ref. 5인 미만)

5인~49인
0.42
(0.61)

0.01
(0.05)

1.07
(0.71, 1.60)

2.17
(1.59)

50인 이상
0.21
(0.83)

-0.05
(0.07)

0.65
(0.38, 1.11)

0.20
(2.06)

R2 0.0163 0.0101 0.0762 0.0379

N 1,157

DID, difference in differences; OLS, ordinary least squares; LPM, linear probability model;

FE, fixed effect; Odds ratio(95% confidence limits) presented for Logit model;

Coefficients(standard error) presented for LPM and OLS

*** p<0.01,** p<0.05,* p<0.10

부록 A1 공통추세가정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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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우울(연속형) 우울(이분형)

주관적

행복감

OLS/fe LPM/fe Logit OLS/fe

DID estimates
-0.64
(0.44)

-0.06
(0.04)

0.55
(0.24, 1.28)

0.17
(0.15)

Year
-0.05
(0.29)

0.00
(0.03)

1.19
(0.61, 2.31)

-0.12
(0.12)

NMW - - 1.83
(1.03, 3.25)** -

성별(ref. 남성)

여성 - - 1.14
(0.71, 1.85) -

연령

- - 0.98
(0.96, 1.00)* -

배우자 유무(ref. 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음 -8.86
(3.62)**

-.72
(0.26)**

0.99
(0.60, 1.64)

-0.62
(0.65)

교육수준(ref.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2.08
(0.51)***

-0.07
(0.05)

1.29
(0.69, 2.41)

-2.31
(0.20)

대학교 재학 이상 - - 0.78
(0.36, 1.66) -

거주 지역(ref. 비수도권 거주)

수도권 거주
-0.85
(2.98)

-0.37
(0.31)

1.92
(1.26, 2.91)

0.83
(0.52)

만성질환 여부(ref, 없음)

있음 0.98
(0.41)**

0.06
(0.03)*

1.64
(1.26, 2.92)

0.17
(0.16)

고용형태(ref. 비정규직)

정규직
1.04
(0.61)*

0.02
(0.04)

0.96
(1.08, 2.49)

-0.08
(0.15)

가구주 여부(ref. 가구원)

가구주
0.76
(1.89)

0.15
(0.13)

0.93
(0.53, 1.63)

-0.28
(0.68)

가구소득

0.76
(0.82)

0.11
(0.07)

0.39
(0.23, 0.65)***

0.35
(0.26)

사업장 규모(ref. 5인 미만)

5인~49인
-1.17
(0.54)

-0.04
(0.05)

0.92
(0.57, 1.47)

0.18
(0.21)

50인 이상
-2.52
(0.71)

-0.13
(0.06)**

0.72
(0.39, 1.32)

0.25
(0.25)

R2 0.0720 0.0576 0.0690 0.0192

N 980

DID, difference in differences; OLS, ordinary least squares; LPM, linear probability model;

FE, fixed effect; Odds ratio(95% confidence limits) presented for Logit model;

Coefficients(standard error) presented for LPM and OLS

*** p<0.01,** p<0.05,* p<0.10

부록 B1 최저임금 상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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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우울(연속형) 우울(이분형)

주관적

행복감

OLS/fe LPM/fe Logit OLS/fe

DID estimates
-0.71
(0.70)

-0.06
(0.06)

0.67
(0.14, 3.30)

0.07
(0.29)

Year
0.26
(0.47)

0.00
(0.04)

0.98
(0.28, 3.45)

-0.03
(0.25)

NMW - - 1.18
(0.42, 3.34) -

연령

- - 0.99
(0.95, 1.03) -

배우자 유무(ref. 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음 -16.02
(0.81)

-1.08
(0.08)***

0.88
(0.12, 3.00)

1.05
(0.28)

교육수준(ref.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 - 0.98
(0.33, 2.93) -

대학교 재학 이상 - - 0.33
(0.09, 1.27) -

거주 지역(ref. 비수도권 거주)

수도권 거주
0.02
(0.69)

0.01
(0.06)

2.02
(0.92, 4.40)

0.98
(0.26)

만성질환 여부((ref, 없음)

있음 1.05
(0.86)

0.06
(0.09)

1.50
(0.67, 3.36)

0.00
(0.29)

고용형태(ref. 비정규직)

정규직
1.24
(0.78)

0.09
(0.06)

1.78
(0.78, 4.05)

-0.25
(0.23)

가구주 여부(ref. 가구원)

가구주 0.61
(0.53)

0.07
(0.05)**

0.70
(0.13, 3.86)

-0.04
(0.17)

가구소득
1.07
(1.02)

0.11
(0.99)

0.40
(0.12, 1.38)

-0.04
(0.43)

사업장 규모(ref. 5인 미만)

5인~49인
-0.73
(0.65)

-0.08
(0.06)

1.17
(0.46, 2.95)

0.31
(0.36)

50인 이상
-1.0
(1.00)

-0.14
(0.09)

0.10
(1.83)

-0.14
(0.45)

R2 0.1390 0.1108 0.1052 0.0330

N 294

DID, difference in differences; OLS, ordinary least squares; LPM, linear probability model;

FE, fixed effect; Odds ratio(95% confidence limits) presented for Logit model;

Coefficients(standard error) presented for LPM and OLS

*** p<0.01,** p<0.05,* p<0.10

부록 B2 (성별 : 남성) 최저임금 상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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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우울(연속형) 우울(이분형)

주관적

행복감

OLS/fe LPM/fe Logit OLS/fe

DID estimates
-0.60
(0.56)

-0.06
(0.04)

0.52
(0.19, 1.40)

0.20
(0.18)

Year
-0.19
(0.37)

0.00
(0.03)

1.26
(0.57, 2.82)

-0.15
(0.13)

NMW - - 2.25
(1.12, 4.53) -

연령

- - 0.97
(0.95, 1.00) -

배우자 유무(ref. 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음 -5.62
(3.59)

-0.56
(0.30)

1.07
(0.49, 2.36)

-1.22
(0.36)***

교육수준(ref.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2.29
(0.63)***

-0.08
(0.05)

1.27
(0.59, 2.74)

-2.38
(0.23)***

대학교 재학 이상 - - 0.95
(0.38, 2.38) -

거주 지역(ref. 비수도권 거주)

수도권 거주
-1.52
(4.49)

-0.57
(0.40)

1.71
(1.01, 2.88)

0.81
(0.79)

만성질환 여부(ref, 없음)

있음 1.06
(0.48)**

-0.07
(0.04)

1.67
(1.02, 2.88)

0.21
(0.19)

고용형태(ref. 비정규직)

정규직
0.98
(0.83)

-0.02
(0.06)

0.72
(0.42, 1.23)

-0.04
(0.20)

가구주 여부(ref. 가구원)

가구주 0.71
(2.21)

0.19
(0.15)

0.95
(0.41, 2.19)

-0.30
(0.76)

가구소득
0.87
(1.13)

0.11
(0.10)

0.41
(0.22, 0.75)

0.45
(0.34)

사업장 규모(ref. 5인 미만)

5인~49인
-1.43
(0.77)*

-0.01
(0.06)

0.76
(0.43, 1.34)

0.10
(0.26)

50인 이상
-2.97
(0.99)***

-0.10
(0.08)

0.76
(0.38, 1.50)

0.38
(0.30)

R2 0.0634 0.0534 0.0738 0.0355

N 686

DID, difference in differences; OLS, ordinary least squares; LPM, linear probability model;

FE, fixed effect; Odds ratio(95% confidence limits) presented for Logit model;

Coefficients(standard error) presented for LPM and OLS

*** p<0.01,** p<0.05,* p<0.10

부록 B3 (성별 : 여성) 최저임금 상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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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우울(연속형) 우울(이분형)

주관적

행복감

OLS/fe LPM/fe Logit OLS/fe

DID estimates -1.21
(0.62)*

-0.09
(0.05)*

0.41
(0.14, 1.19)

0.08
(0.20)

Year 0.37
(0.37)

0.03
(0.03)

1.82
(0.78, 4.25)

-0.16
(0.14)

NMW - - 2.09
(0.97, 4.51) -

성별(ref. 남성)

여성 - - 0.82
(0.45, 1.51) -

연령

- - 0.96
(0.94, 0.99) -

배우자 유무(ref. 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음 -10.56
(0.83)***

-1.00
(0.07)***

1.24
(0.64, 2.42)

-1.90
(0.28)***

거주 지역(ref. 비수도권 거주)

수도권 거주 4.92
(0.80)***

0.02
(0.07)

2.62
(1.58, 4.35)

-0.07
(0.27)

만성질환 여부(ref, 없음)

있음 0.92
(0.57)

0.03
(0.04)

1.80
(1.06, 3.04)

0.16
(0.20)

고용형태(ref. 비정규직)

정규직 1.11
(0.91)

0.01
(0.06)

1.00
(0.57, 1.77)

-0.02
(0.20)

가구주 여부(ref. 가구원)

가구주 2.40
(1.17)**

0.13
(0.07)*

0.77
(0.36, 1.63)

0.19
(0.22)

가구소득

2.14
(1.14)*

0.15
(0.10)

0.29
(0.16, 0.52)

0.20
(0.33)

사업장 규모(ref. 5인 미만)

5인~49인 -1.49
(0.85)

-0.02
(0.07)

0.72
(0.40, 1.29)

-0.08
(0.27)

50인 이상 -3.15
(1.07)***

-0.10
(0.08)

0.50
(0.23, 1.06)

-0.04
(0.32)

R2 0.0940 0.0539 0.1015 0.0149

N 595

DID, difference in differences; OLS, ordinary least squares; LPM, linear probability model;

FE, fixed effect; Odds ratio(95% confidence limits) presented for Logit model;

Coefficients(standard error) presented for LPM and OLS

*** p<0.01,** p<0.05,* p<0.10

부록 B4 (교육수준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최저임금 상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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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우울(연속형) 우울(이분형)

주관적

행복감

OLS/fe LPM/fe Logit OLS/fe

DID estimates 0.22
(0.61)

-0.01
(0.05)

1.30
(0.26, 6.58)

0.32
(0.25)

Year -0.81
(0.44)*

-0.06
(0.03)*

0.38
(0.10, 1.44)

-0.08
(0.21)

NMW - - 1.51
(0.58, 3.89) -

성별(ref. 남성)

여성 - -
2.32

(0.94, 5.75) -

연령

- -
1.01

(0.98, 1.05) -

배우자 유무(ref. 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음 -5.82
(5.49)

-0.47
(0.37)

0.48
(0.21, 1.08)*

-0.26
(0.75)

거주 지역(ref. 비수도권 거주)

수도권 거주 -3.21
(3.10)

-0.55
(0.44)

1.02
(0.48, 2.15)

1.35
(0.62)**

만성질환 여부(ref, 없음)

있음 0.80
(0.42)

0.09
(0.05)*

1.16
(0.56, 2.43)

0.10
(0.26)

고용형태(ref. 비정규직)

정규직 1.24
(0.62)**

0.07
(0.05)

0.83
(0.40, 1.73)

-0.24
(0.23)

가구주 여부(ref. 가구원)

가구주 0.77
(0.29)

0.16
(0.17)

1.30
(0.52, 3.26)

-0.28
(0.96)

가구소득

-1.12
(1.05)

0.04
(0.10)

0.63
(0.26, 1.51)

0.55
(0.43)

사업장 규모(ref. 5인 미만)

5인~49인 -0.89
(0.71)

-0.06
(0.06)

1.50
(0.57, 3.93)

0.43
(0.33)

50인 이상 -1.57
(1.00)

-0.14
(0.08)*

1.89
(0.63, 5.74

0

0.57
(0.39)

R2 0.0910 0.1065 0.0906 0.0564

N 385

DID, difference in differences; OLS, ordinary least squares; LPM, linear probability model;

FE, fixed effect; Odds ratio(95% confidence limits) presented for Logit model;

Coefficients(standard error) presented for LPM and OLS

*** p<0.01,** p<0.05,* p<0.10

부록 B5 (교육수준 : 대학교 재학 이상) 최저임금 상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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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우울(연속형) 우울(이분형)

주관적

행복감

OLS/fe LPM/fe Logit OLS/fe

DID estimates
-2.29
(1.14)**

-0.14
(0.09)

0.42
(0.14, 1.28)

0.44
(0.35)

Year
1.02
(0.81)

0.07
(0.07)

1.55
(0.64, 3.74)

-0.27
(0.29)

NMW - - 1.76
(0.78, 3.95) -

성별(ref. 남성)

여성 - - 1.27
(0.68, 2.39) -

연령

- - 0.99
(0.96, 1.01) -

배우자 유무(ref. 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음 - - 0.91
(0.48, 1.72) -

교육수준(ref.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 - 1.54
(0.69, 3.46) -

대학교 재학 이상 - - 1.05
(0.39, 2.85) -

거주 지역(ref. 비수도권 거주)

수도권 거주 - - 1.83
(1.05, 3.21) -

만성질환 여부(ref, 없음)

있음
0.91
(1.07)

0.05
(0.08)

1.59
(0.91, 2.78)

0.45
(0.30)

고용형태(ref. 비정규직)

정규직 1.58
(2.03)

0.03
(0.11)

1.28
(0.70, 2.32)

-0.62
(0.33)*

가구주 여부(ref. 가구원)

가구주
3.28
(1.81)*

0.19
(0.12)

1.01
(0.49, 2.08)

-0.33
(0.31)

가구소득
3.06
(2.00)

0.23
(0.17)

0.51
(0.28, 0.93)

-0.34
(0.48)

사업장 규모(ref. 5인 미만)

5인~49인
-1.69
(1.02)

-0.08
(0.10)

0.70
(0.38, 1.30)

0.57
(0.39)

50인 이상
-0.87
(1.58)

-0.04
(0.13)

0.69
(0.33, 1.45)

0.37
(0.49)

R2 0.0783 0.0554 0.0526 0.0697

N 406

DID, difference in differences; OLS, ordinary least squares; LPM, linear probability model;

FE, fixed effect; Odds ratio(95% confidence limits) presented for Logit model;

Coefficients(standard error) presented for LPM and OLS

*** p<0.01,** p<0.05,* p<0.10

부록 B6 (직업만족도 : 만족) 최저임금 상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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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우울(연속형) 우울(이분형)

주관적

행복감

OLS/fe LPM/fe Logit OLS/fe

DID estimates
-0.42
(0.56)

-0.04
(0.05)

0.97
(0.25. 3.71)

-0.11
(0.22)

Year
-0.07
(0.39)

0.00
(0.03)

0.66
(0.22, 2.01)

0.03
(0.15)

NMW - - 1.75
(0.74, 4.12) -

성별(ref. 남성)

여성 - - 1.31
(0.58, 3.00) -

연령

- - 0.97
(0.93, 1.00)** -

배우자 유무(ref. 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음
-8.82
(3.36)***

-0.71
(0.25)***

1.41
(0.61, 3.28)

-0.98
(0.61)

교육수준(ref.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1.23
(0.64)

-0.02
(0.06)

0.95
(0.35, 2.58)

-2.07
(0.27)***

대학교 재학 이상 - - 0.65
(0.21, 1.95) -

거주 지역(ref. 비수도권 거주)

수도권 거주
-2.93
(2.79)

-0.51
(0.40)

1.75
(0.89, 3.45)

1.34
(0.45)***

만성질환 여부(ref, 없음)

있음
0.22
(0.53)

0.02
(0.05)

1.81
(0.94, 3.49)*

0.05
(0.23)

고용형태(ref. 비정규직)

정규직 1.11
(0.79)

0.03
(0.07)

0.73
(0.36, 1.48)

-0.13
(0.20)

가구주 여부(ref. 가구원)

가구주
-3.98
(0.51)***

-0.01
(0.05)

0.99
(0.41, 2.39)

-0.13
(0.80)

가구소득
-1.02
(1.07)

0.00
(0.10)

0.32
(0.13, 0.79)**

0.79
(0.37)

사업장 규모(ref. 5인 미만)

5인~49인
-1.36
(0.79)*

0.03
(0.06)

1.41
(0.59, 3.41)*

0.09
(0.32)

50인 이상
-3.70
(0.97)***

-0.12
(0.07)

0.73
(0.24, 2.25)

0.04
(0.39)

R2 0.1774 0.1242 0.0970 0.0416

N 574

DID, difference in differences; OLS, ordinary least squares; LPM, linear probability model;

FE, fixed effect; Odds ratio(95% confidence limits) presented for Logit model;

Coefficients(standard error) presented for LPM and OLS

*** p<0.01,** p<0.05,* p<0.10

부록 B7 (직업만족도 : 불만족) 최저임금 상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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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우울(연속형) 우울(이분형)

주관적

행복감

OLS/fe LPM/fe Logit OLS/fe

DID estimates
-1.47
(0.72)**

-0.10
(0.05)*

0.20
(0.02, 1.61)

0.18
(0.28)

Year
0.59
(0.45)

0.04
(0.04)

1.45
(0.41, 5.08)

-0.22
(0.17)

NMW - - 1.03
(0.32, 3.32) -

성별(ref. 남성)

여성 - - 0.43
(0.16, 1.18) -

연령

- - 0.99
(0.95, 1.03) -

배우자 유무(ref. 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음
-14.86
(0.76)***

-0.98
(0.06)***

0.40
(0.13, 1.28)

0.96
(0.28)***

교육수준(ref.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 - 0.69
(0.16, 3.07) -

대학교 재학 이상 - - 0.37
(0.07, 1.88) -

거주 지역(ref. 비수도권 거주)

수도권 거주 - - 1.10
(0.46, 2.62) -

만성질환 여부(ref, 없음)

있음
0.46
(0.55)

0.03
(0.03)

2.27
(0.87, 5.95)*

-0.33
(0.30)

가구주 여부(ref. 가구원)

가구주 - - 0.31
(0.09, 1.10)* -

가구소득
-1.03
(1.05)

-0.08
(0.08)

0.43
(0.12, 1.61)

0.38
(0.40)

사업장 규모(ref. 5인 미만)

5인~49인 -0.76
(0.61)

0.00
(0.02)

6.65
(1.08, 41.02)**

-0.46
(0.27)*

50인 이상 -1.67
(0.86)*

-0.07
(0.07)

1.99
(0.25, 16.14)

-0.69
(0.42)

R2 0.1400 0.1177 0.1277 0.0410

N 276

DID, difference in differences; OLS, ordinary least squares; LPM, linear probability model;

FE, fixed effect; Odds ratio(95% confidence limits) presented for Logit model;

Coefficients(standard error) presented for LPM and OLS

*** p<0.01,** p<0.05,* p<0.10

부록 B8 (고용형태 : 정규직 유지군) 최저임금 상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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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우울(연속형) 우울(이분형)

주관적

행복감

OLS/fe LPM/fe Logit OLS/fe

DID estimates -0.23
(0.62)

-0.03
(0.05)

0.74
(0.22, 2.46)

0.24
(0.23)

Year -0.10
(0.44)

-0.01
(0.04)

1.16
(0.43, 3.15)

-0.13
(0.19)

NMW - - 1.92
(0.83, 4.47) -

성별(ref. 남성)

여성 - - 1.37
(0.64. 2.96) -

연령

- - 0.97
(0.94, 1.00)* -

배우자 유무(ref. 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음
-9.99
(0.80)***

-0.95
(0.07)***

1.60
(0.73, 3.47)

-1.49
(0.30)***

교육수준(ref.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2.43
(0.77)***

-0.08
(0.06)

1.31
(0.56, 3.08)

-2.51
(0.31)***

대학교 재학 이상 - - 1.14
(0.42, 3.06) -

거주 지역(ref. 비수도권 거주)

수도권 거주 -1.12
(2.86)

-0.38
(0.30)

2.19
(1.20, 3.97)**

0.70
(0.56)

만성질환 여부(ref, 없음)

있음
1.32
(0.62)**

0.06
(0.05)

1.83
(1.00, 3.36)*

0.38
(0.24)

가구주 여부(ref. 가구원)

가구주
0.61
(2.09)

0.21
(0.18)

1.06
(0.44, 2.55)

-0.23
(0.90)

가구소득
0.14
(1.27)

0.13
(0.12)

0.25
(0.13, 0.48)***

0.04
(0.37)

사업장 규모(ref. 5인 미만)

5인~49인
-1.34
(0.70)*

-0.05
(0.07)

0.83
(0.43, 1.57)

0.36
(0.31)

50인 이상
-2.72
(0.90)***

-0.16
(0.08)**

0.48
(0.20, 1,14)*

0.55
(0.33)

R2 0.0747 0.0665 0.1110 0.0461

N 490

DID, difference in differences; OLS, ordinary least squares; LPM, linear probability model;

FE, fixed effect; Odds ratio(95% confidence limits) presented for Logit model;

Coefficients(standard error) presented for LPM and OLS

*** p<0.01,** p<0.05,* p<0.10

부록 B9 (고용형태 : 비정규직 유지군) 최저임금 상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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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우울(연속형) 우울(이분형)

주관적

행복감

OLS/fe LPM/fe Logit OLS/fe

DID estimates 0.47
(1.22)

-0.04
(0.09)

0.42
(0.04, 4.07)

0.17
(0.36)

Year -0.16
(0.77)

0.00
(0.05)

1.61
(0.24, 10.87)

-0.21
(0.25)

NMW - - 2.41
(0.52, 11.28) -

성별(ref. 남성)

여성 - - 2.38
(0.73, 7.72) -

연령

- - 0.95
(0.88, 1.03) -

배우자 유무(ref. 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음 - - 0.65
(0.16, 2.55) -

교육수준(ref.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 - 1.11
(0.16, 7.96) -

대학교 재학 이상 - - 0.15
(0.01, 1.95) -

거주 지역(ref. 비수도권 거주)

수도권 거주 - - 1.32
(0.46, 3.82) -

만성질환 여부(ref, 없음)

있음
0.68
(1.28)

0.08
(0.11)

1.61
(0.51. 5.10)

0.45
(0.34)

가구주 여부(ref. 가구원)

가구주
0.76
(2.87)

-0.02
(0.07)

0.96
(0.17, 5.56)

-0.06
(1.31)

가구소득
2.02
(2.26)

0.15
(0.16)

0.54
(0.11, 2.58)

0.95
(0.54)*

사업장 규모(ref. 5인 미만)

5인~49인
-2.12
(1.48)

-0.09
(0.09)

0.36
(0.10, 1.35)

0.72
(0.33)**

50인 이상
-5.25
(1.88)***

-0.09
(0.08)

2.79
(0.80, 9.80)

0.71
(0.63)

R2 0.0884 0.0413 0.1744 0.0971

N 148

DID, difference in differences; OLS, ordinary least squares; LPM, linear probability model;

FE, fixed effect; Odds ratio(95% confidence limits) presented for Logit model;

Coefficients(standard error) presented for LPM and OLS

*** p<0.01,** p<0.05,* p<0.10

부록 B10 (고용형태 : 비정규직 -> 정규직) 최저임금 상승이 정신건강에 미치

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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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우울(연속형) 우울(이분형)

주관적

행복감

OLS/fe LPM/fe Logit OLS/fe

DID estimates -3.31
(2.16)

-0.19
(0.16)

0.14
(0.00, 6.51)

-0.51
(0.53)

Year -0.63
(1.39)

0.00
(0.13)

0.81
(0.05, 12.69)

0.08
(0.39)

NMW - - 3.86
(0.28, 53.61) -

성별(ref. 남성)

여성 - - 0.09
(0.01, 0.71)** -

연령

- - 0.91
(0.82, 1.00) -

배우자 유무(ref. 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음
-5.96
(2.66)**

-0.27
(0.27)

1.92
(0.22, 16.93)

-2.31
(1.07)**

교육수준(ref.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재학 이상 - - 0.42
(0.08, 2.35) -

거주 지역(ref. 비수도권 거주)

수도권 거주 - - 8.85
(1.03, 75.86)** -

만성질환 여부(ref, 없음)

있음
-1.09
(2.60)

0.00
(0.24)

1.33
(0.12, 14.56)

-0.39
(0.54)

가구주 여부(ref. 가구원)

가구주 - - 3.66
(0.37, 36.18) -

가구소득
8.02

(2.63)***
0.36
(0.23)

1.83
(0.29, 11.53)

1.55
(0.86)*

사업장 규모(ref. 5인 미만)

5인~49인
5.61
(3.79)

0.23
(0.28)

0.18
(0.03, 1.19)*

-1.34
(0.60)**

50인 이상
1.69
(4.66)

0.08
(0.34)

0.10
(0.00, 2.23)

-2.05
(0.80)**

R2 0.3188 0.1738 0.3361 0.2101

N 66

DID, difference in differences; OLS, ordinary least squares; LPM, linear probability model;

FE, fixed effect; Odds ratio(95% confidence limits) presented for Logit model;

Coefficients(standard error) presented for LPM and OLS

*** p<0.01,** p<0.05,* p<0.10

부록 B11 (고용형태 : 정규직 -> 비정규직) 최저임금 상승이 정신건강에 미치

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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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우울(연속형) 우울(이분형)

주관적

행복감

OLS/fe LPM/fe Logit OLS/fe

DID estimates -0.28
(0.25)

-0.02
(0.02)

0.86
(0.51, 1.45)

0.02
(0.08)

Year -0.20
(0.30)

-0.01
(0.01)

0.79
(0.57, 1.10)

-0.02
(0.04)

NMW - - 1.11
(0.78, 1.59) -

성별(ref. 남성)

여성 - - 1.73
(1.24, 2.42)*** -

연령

- - 1.00
(0.99, 1.02) -

배우자 유무(ref. 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음
0.06
(1.04)

-0.03
(0.07)

0.75
(0.55, 1.03)*

0.47
(0.24)*

교육수준(ref. 초등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2.07
(1.31)

-0.05
(0.02)

0.67
(0.40, 1.12)

-0.61
(0.75)

대학교 재학 이상 - - 0.73
(0.43, 1.25) -

거주 지역(ref. 비수도권 거주)

수도권 거주
-0.26
(1.31)

-0.04
(0.09)

1.36
(1.05, 1.75)**

-0.10
(0.35)

만성질환 여부(ref, 없음)

있음 0.21
(0.24)

0.00
(0.02)

1.54
(1.16, 2.04)***

-0.09
(0.08)

고용형태(ref. 비정규직)

정규직
-0.36
(0.33)

-0.05
(0.03)*

0.74
(0.55, 1.00)*

0.11
(0.10)

가구주 여부(ref. 가구원)

가구주 0.54
(0.78)

0.04
(0.04)

0.95
(0.64, 1.41)

0.62
(0.28)**

가구소득
-0.38
(0.38)

-0.02
(0.03)

0.51
(0.37, 0.69)***

0.44
(0.15)***

사업장 규모(ref. 5인 미만)

5인~49인
0.18
(0.39)

0.01
(0.03)

1.03
(0.66, 1.61)

-0.06
(0.16)

50인 이상
0.59
(0.49)

0.02
(0.04)

0.91
(0.57, 1.45)

0.04
(0.18)

R2 0.0086 0.0078 0.0523 0.0099

N 3,602

DID, difference in differences; OLS, ordinary least squares; LPM, linear probability model;

FE, fixed effect; Odds ratio(95% confidence limits) presented for Logit model;

Coefficients(standard error) presented for LPM and OLS

*** p<0.01,** p<0.05,* p<0.10

부록 C1 강건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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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Minimum Wage

Increase on Mental Health

Lee Jung Min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on mental health. The minimum wage has gradually

increased since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minimum wage

system on January 1, 1988. In 2018, the minimum wage increased by

16.4% from 2017 to 7,530 won per hour. Though various studies on

the effects of increasing the minimum wage are mostly concentrated

on economic effects, no studies on health effects have been

conducted. This study used the Korean Welfare Panel data from 2017

to 2018, including individuals 20-64 years of age, and employed a

difference in differences(DID). Mental health was assessed by using

depression and subjective happiness. The results showed the mental

health effects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were partially identified.

In the basic analyses, the study found minimum wage did not affect

depression and subjective happiness. On the other hand, in the

subgroup analysis, the group with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ion,

the group with job satisfaction, and the group with continu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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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time jobs significantly decreased the degree of depres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as the first study to assess the impact of a

minimum wage increase on mental health. By examining the potential

health effects of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the study can provide

evidence and directions for implementing further policies.

Keywords : Minimum wage, Mental Health, Depression,

Subjective Happiness, Difference in Differences

Student Number : 2021-2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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